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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

기금사업의 성과와 기금자산의 운용성과를 객관적 통계자료 및 지표를  

토대로 종합 분석․평가하여 기금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기금의 건전성,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Ⅰ 성과분석 개요

   근 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제14조 제1항(기금운용성과분석)

   대 상: 공용및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 기금 등 11개

   분석방법

   ○ 3개분야(7개 지표)에 의한 정량평가(100점), 가점(4점) 부여

분  야 기금정비(50점) 기금운용의 건전성(35점) 기금운용의 효율성(15점) 가  점(4점)

지표

항목

ž기금정비율(35점)

ž일몰제 적용률(15점)

ž채권관리 적정성(15점)

ž타회계 의존율(5점)

ž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15점)

ž계획대비 기금 집행률(10점)

ž경상적경비 비율(5점)

ž불필요한 기금  
 폐지ž유사
 기금통합(3점)

ž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 기금정비율은 행정자치부에서 동종 자치단체 비교 평가(광역, 기초 구분 평가)
   분석지표 주요 개선사항

   ○ 적립성기금 중 ‘청사건립기금’은 타회계의존율이 매우 높아,

특성상 성과제고를 위한 조치가 어려우므로 지표에서 제외

분 야 지 표 개선사항

기금 운용의 건전성 타회계(일반ž특별)의존율(5점)

‘청사건립기금’도 지표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

※지표적용 제외대상: 재난ž재해ž도시주거환경정비ž
               지방채상환(감채)ž청사건립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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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성과분석 결과

연

번
기금명

기금 정비율
일몰제 
적용

채권관리 
적정성

타회계 
의존율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계획대비
기  금
집행율

경상적
경  비

가 점
금액
기준

수

평 균 10.23 8 100 66.6 93.1 77.2 83.7 100 0

1
공용및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

36,131 ○ ○ - 제외 0 60 100 -

2 재난관리기금 1,106
법
정

법정 - 제외 70 - 100 -

3 노인복지기금 741 ○ ○ - 100 90 100 100 -

4 자 활 기 금 1,432 ○ ○ 0 100 100 70 100 -

5 여성발전기금 492 ○ ○ - 100 80 - - -

6 중소기업육성기금 2,679 ○ ○ 100 100 90 90 100 -

7 식품진흥기금 701
법
정

법정 100 100 90 90 100 -

8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413 ○ ○ - 100 90 90 100 -

9 도로굴착복구기금 892 ○ ○ - 100 80 80 100 -

10 옥외광고정비기금 483
법
정

법정 - 58.68 70 - - -

11 광진구장학기금 1,866 ○ ○ - 79.83 90 90 100 -

  ※ 타회계의존율 제외대상: 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건립기금, 재난관리기금 

  ※ 계획대비기금집행률 제외대상: 재난관리기금

  ※ 자료값은 e-호조상의 지표산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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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평

 기금운용 성과분석 종합결과

m 기금 정비율(기금 수 기준), 일몰제 적용, 경상적 경비 비율 3개 지표

에서 2014회계연도 대비 기금운용 성과분석 점수가 상승하였으나,

m 기금 정비율(기금 금액 기준), 채권관리 적정성, 타회계 의존율,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계획대비 기금 집행률 등 4개 지표는

2014회계연도 대비 기금운용 성과분석 점수가 하락함.

m 잘된 점은

- 2014년, 2015년 기금관리 조례 정비에 따라 법정의무 기금을 제외한

기금에 대한 존속기한 명시(일몰제 적용)로 성과분석 점수에 전년도

에 이어 만점을 획득하였고,

-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지출비율이 전년도 대비 낮아져

기금본래 목적을 적합하게 수행하였음.

m 그러나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공용및공공용의 청사시설관리기금」의 경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

전문가 참여가 전혀 없어 0점 처리 되었고,

 -「자활기금」으로 통합된「주민소득사업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미회수

채권으로 채권관리적정성 지표에서 점수가 하락함.

- 타회계 의존율이 높았던「공용및공공용의 청사시설관리기금」이 분석

지표(타회계 의존율)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옥외광고정비기금」

과「광진구장학기금」의 재원을 일반회계로부터 확보함 따라 타회계

의존도가 높게 나타남.

m 향후계획

  -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에서 도출된 개선해야 할 사항을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우리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토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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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표별 성과분석

  기금 정비율

○ 기금 금액과 기금수

구  분 기금 금액 기준(15점) 기금 수 기준(20점)

개  요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분석기준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함

기금수가 작을수록 바람직함
(※법정의무기금 제외)

○ 분석내역

   - 기금 금액 기준                                (단위: 백만원)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모든기금총액

(A)
법정의무기금

총액(B)
지방채상환
기금(C)

통합관리기
금총액(D)

분석대상기금
총액(A-B-C-D)

423,247 45,606 2,292 - - 43,314

   - 기금 수 기준                                    (단위: 백만원)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모든기금수

(A)
법정의무기금 

수(B)
지방채상환
기금 수(C)

통합관리기금
수(D)

분석대상기금
수(A-B-C-D)

423,247 11 3 - - 8   

○ 분석결과

    -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의 비율이

낮은 순서로 광역/기초 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5개구간을 10점~6점

까지 부여하는데,

- 우리구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총액 비율 10.23%로

2014회계년도 기초자치단체 평균 비율 3.6% 대비 6.6%높은 편이며,

- 기금 수의 경우 우리구 분석대상 기금 수 8개로 2014회계년도 기초자치

단체의 평균 분석대상 기금 수 5.9개 대비 많은 편임.

   - 기금금액이 높은 것은 우리구의 특수상황인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관리기금의 금액이 높아서 불가피하나, 기금 수는 성과분석 등을 통해

정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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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기금명 관련법령 및 조문
일몰제규

정
조례제개정

일

1 공용및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 광진구 기금관리조례 제15조제4항 10년 2015.10.30.

2 노 인 복 지 기 금 광진구 기금관리조례 제17조제5항 5년 2015.10.30.

3 자   활   기   금 광진구 기금관리조례 제18조제4항 5년 2015.10.30.

4 여 성 발 전 기 금 광진구 기금관리조례 제19조제4항 5년 2015.10.30.

5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광진구 기금관리조례 제20조제5항 5년 2015.10.30.

6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광진구 기금관리조례 제22조제5항 5년 2015.10.30.

7 도로굴착복구기 금 광진구 기금관리조례 제24조제4항 5년 2015.10.30.

8 광 진 구 장 학 기 금 광진구 장학기금관리조례 제2조제2항 10년 2012.11.28.

  일몰제 적용률

○ 개 요
- 개별 법령에 설치를 의무화한 기금 외에 일몰제를 규정한 기금 수의 비율

○ 분석기준
-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이 100%가 바람직함

○ 분석내역

일몰제 적용 기금수(A) 전체 기금수(B) 지표값
C=(A/B)*100 평가점수

8   8 (법정의무기금 제외) 100 100

  
○ 분석결과

- 전체기금수(법정의무기금 제외)에 대한 일몰제 적용 기금 수의 비율을

5단계로 나누어 15~7점까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며,

- ‘15년도 기준으로 전체 기금(11개) 중 법정의무기금(3개)를 제외한 8개

기금에 대하여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에 존속기한 규정을 명시하였음.

- 2014년 회계년도 기준으로 기초자치단체 일몰제 적용기금 수 1,060개,

분석대상 기금 수 1,407개로 일몰제 적용률은 75.3%로 우리구의 경우

100%로 높은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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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기금명
기한도래 채권 중 
미수채권 총액(a)

해당연도까지 기한
도래된 채권액(b)

지표값
100-[(a/b)*100]

평가
점수

계 43,269 3,344,437 66.66 66.66

1 자 활 기 금 43,269 43,269 0 0

2 중소기업육성기금 0 3,220,214 100 100

3 식 품 진 흥 기 금 0 80,954 100 100

  채권관리의 적정성

○ 개 요

-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 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 분석기준

- 미수채권 총액이 낮을수록 바람직함

○ 분석내역

(단위: 천원)

 

○ 분석결과

- 채권대상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자활기금, 환경미화

자녀학자금대여기금이 있으며

- 전반적으로 채권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 자활기금의 미회수 채권 43,269천원은 자활기금으로 통합된 주민소민

사업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채권으로 42,469천원에 대하여 소멸등록

(‘16.6월 처리로 미반영)하였으며, 현재 800천원의 미회수 채권이 남았음.

-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군입대, 해외연수, 휴학 등으로 인한

상황이 발생하여 졸업예정일을 산정 할 수 없어 상환기간을 두고

있지 않아 ‘15회계연도 채권관리의 적정성에는 제외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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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회계(일반․기타특별) 의존율

○ 개 요
-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전입금의 비율

○ 분석기준
- 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로부터 전입한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함

○ 분석내역 (단위: 백만원)

연 번 기금명 타회계 전입금(A) 기금수입결산총액(B) 지표값
100-[(A/B)*100] 평가점수

계 585 12,520 95.32 93.16

1 노인복지기금 - 776 0 100

2 자활기금 - 1,463 0 100

3 여성발전기금 - 492 0 100

4 중소기업육성기금 - 4,022 0 100

5 식품진흥기금 - 1,149 0 100

6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 492 0 100

7 도로굴착복구기금 - 1,733 0 100

8 옥외광고정비기금 200 484 58.68 58.68

9 광진구장학기금 385 1,909 79.83 79.83

   ※ 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건립기금, 재난관리기금 제외

○ 분석결과

- ‘15년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한 금액은 총 585백만원으로 공용 및 공

공용의청사시설건립기금이 지표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옥외광

고정비기금과 광진구장학기금의 재원을 일반회계로부터 확보함 따라

타회계 의존율은 전년수준 유지.

- 2014회계년도 기준 기초자치단체 평균비율은 5.4%이며 2015회계연도

우리구 비율은 4.7%로 나타났으나, 올해부터 ‘청사건립기금’이 지표에

서 제외됨에 따라 전년도와의 비교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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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개 요
-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적

○ 분석기준
- 분석내역 항목 4가지 항목 중 4개 100점, 3개 90점, 2개 80점, 1개 70점,

0개 60점으로 평가 ※ 단, 민간위원 참여가 1/3미만인 경우 ③,④와 관계없이 “0”점처리

○ 분석내역

연번 기금명
①민간전문
가50%이상

②민간전문
가30%이상

③연간 2회 
이상개최

④위원참석율
70%이상

평가점수

1 공용및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 N N Y Y 0

2 재  난  관 리  기  금 N Y N N 70

3 노  인  복  지  기  금 Y Y N Y 90

4 자    활    기   금 Y Y Y Y 100

5 여  성  발  전  기  금 N Y N Y 80

6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Y Y N Y 90

7 식  품  진  흥  기 금 N Y Y Y 90

8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Y Y N Y 90

9 도  로  굴  착  복  구  기  금 Y Y N N 80

10 옥 외 광 고 정 비 기금 N Y N N 70

11 광  진  구  장  학  기  금 Y Y Y N 90

○ 분석결과

- 공공및공공용의 청사시설관리기금의 경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

전문가 미구성으로 0점 처리되었으며, 위원회 회의개최 횟수가 연간

2회 이하 등에 따라 전년도 대비 평가점수 소폭하락

- 민간전문가 비율이 낮은 기금은 민간전문가 구성비율을 높여 기금

의 운용의 투명성 및 적정성 제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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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 대비 기금집행율

○ 개 요
-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재무활동제외)

○ 분석기준
- 100%가 가장바람직한 상태, 100%를 초과하는 경우 감점처리

○ 분석내역 (단위: 백만원)

연 

번
기금명 기금 총 지출액(A) 당초계획 사업비(B)

지표값(%)
(A/B)*100

평가점수

계 4,387 8,733 50.23% 83.75

1 공용및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 266 3,800 7% 60

2 노인복지기금 34 34 100% 100

3 자활기금 30 20 150% 70

4 여성발전기금 0 0 - -

5 중소기업육성기금 2,679 3,000 89.30% 90

6 식품진흥기금 446 489 91.21% 90

7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78 80 97.50% 90

8 도로굴착복구기금 842 1,265 66.48% 80

9 옥외광고정비기금 0 0 - -

10 광진구장학기금 42 45 93.33% 90

   ※ 재난관리기금 제외

○ 분석결과
- 당초 계획 대비 집행점수는 83.75점으로 전년도(85점) 대비 소폭

하락

- 2014년 회계연도 기준 기초자치단체 평균 집행율 74.4%로 우리구

(50.23%)의 경우 당초 계획 대비 집행율이 낮아 실질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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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적 경비 비율

○ 개 요
-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 분석기준
- 전체 기금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이 높을수록 기금 운용의

건전성 저하

○ 분석내역 (단위: 백만원)

연번 구분
경상적 경비

기금
총 지출액(D)

지표값(%)
100-{(C/D)*100}소계(A)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B)

대상기금
(C=A-B)

계 0 4,416  0

1
공용및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

- - - 266 100

2 노 인 복 지 기 금 - - - 34 100

3 자활기금 - - - 30 100

4 여성발전기금 - - - 0 100

5 중소기업육성기금 - - - 2,679 100

6 식품진흥기금 - - - 446 100

7
환경미화원자녀학

자금대여기금
- - - 78 100

8 옥괴광고정비기금 - - - 0 100

9 도로굴착복구기금 - - - 841 100

10 광진구장학기금 - - - 42 100

   ※ 재난관리기금 제외

○ 분석결과

- 2015회계연도 전체 기금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이

없어 기금의 본래 목적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지출구조를 가졌으며,

- 향후 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 경상적 비율을 낮추는 방안 유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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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6,266 10,131 266 9,865 36,131 2,203 5,750 △3,547

Ⅳ 개별 기금별 성과분석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 성과분석보고서 (총무과)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관리조례 제15조

- 설치목적: 청사 및 시설부지 매입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 설치년도: 1995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Ⅱ. 분석결과

1. 총 평

○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에 소요되는 많은 예산을 순차적으로

확보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신청사 건립비 22,059백만원 동청사

건립비 5,180백만원 다목적공공복합시설 3,000백만원 공공힐링센터 3,749

백만원 광장동 실내배드민턴장 2,143백만원 총 36,131백만원을 조성함.

○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이월금의

정기예금 예치로 이자수입 증대등 효율적인 기금 조성·관리 및 운용에

기금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기금관리운용에 만전을 기하였으

며, 향후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타회계 전입금등의 확보를 통한 순차적

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

○ 단년도 예산으로 확보하기 힘든 사업재원을 다년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적립함으로써 청사·시설 건립을 원활히 추진하고, 주민에게 질 높은 공

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인 바,

계속 존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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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386 1,383 99.8% 3,800 266 7%

※ ‘15년도 사고이월 : 금4,092백만원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주민에 대한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사기금 적립으로 주민의

복리향상 기대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 자양3동청사 리모델링

(1,386백만원)

○ 자양3동청사 리모델링

(1,383백만원)
99.8%

○ 복합청사 신축 적립금

(19,466백만원)

○ 목표액 72,000백만원 대비

27% 적립
27%

‘15년

○ 공공힐링센터 신축

(2,000백만원)

○ 공공힐링센터 신축

(154백만원)
7.7%

○ 광장동 실내배드민턴장

개축 (1,800백만원)

○ 광장동 실내배드민턴장

개축 (111백만원)
6.1%

○ 복합청사 신축 적립금

(22,059백만원)

○ 목표액 72,000백만원 대비

30.6% 적립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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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

관리조례

공용 및 공

공용의 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

○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 건립비 및 관련
부대경비

○ 기금관리를 위한 경비

상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기금 설치 및 적립에 의한 사업예산의 안정적 확보로 많은 예산이 수반

되고, 장기간 시행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달성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 없음

‘14 없음

‘15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없음

기 타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공용 및 공공요의 청사시설의 효율적 건립을 위해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은 필요치 않음

- 단년도 예산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청사건립 등 대규모예산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속 존치해야 한다고 판단

- 원만한 행정운영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바탕이 되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의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속 존치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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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5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신청사 건립 22,059백만원

구청 신청사 건립계획은 70,000백만원의
소요되는 사업으로 일반회계 예산으로는
사업수행이 어려움. 다년간 기금으로 적립
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상

② 동청사 건립 5,180백만원
동청사 건립은 10,000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다년간 기금으로 적립하여 예산
이 확보된 후 수행할 수 있음

상

③ 다목적

공공복합시설
3,000백만원

다목적 공공복합시설 사업추진 및 자금확
보(2015년)부터 완공(2018년)까지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일반회계보다 탄력적
으로 운용하기 위해 기금으로 사업을 수
행하여야 함

상

④공공힐링센터 3,749백만원

공공힐링센터 사업추진 및 자금확보(2014
년)부터 완공(2016년)까지 진행되는 사업
으로 일반회계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상

⑤광장동

실내배드민턴장
2,143백만원

광장동 실내배드민턴장 사업추진 및 자금
확보(2014년)부터 완공(2016년)까지 진행
되는 사업으로 일반회계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야 함

상

합 계 36,131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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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없음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없음 없음

타 기금 없음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

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지적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조성방법 성 격 비 고

기타회계전입금 전입금

이자수입 기금운용이자 수입

전년도이월금 예산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 등

○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수입재원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

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별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구 청사의 조기 신축을 위해 부족한 재원을 조달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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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수 입

합 계 24,800
%

27,649
%

36,397
%

전입금 3,900 15.7 6,300 22.8 9,321 25.6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20,482 82.6 20,575 74.4 26,266 72.2

예수금

이자수입 418 1.7 774 2.8 810 2.2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24,800
%

27,649
%

36,397
%

비융자성사업비 5,610 22.6 1,383 5 4,359 12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9,190 77.4 26,266 95 32,038 88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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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038 638 710 △72 1,114 654 715 △61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보고서 (안전치수방재과)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1998.10.15: 서울특별시광진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정(조례 제207호)

- 1999.3.26: 서울특별시광진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정(조례 제223호)

- 2002.12.20 :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관리조례 제정(통합 조례)(조례 제338호)

- 2005.4.15: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관리조례 부칙(조례 제401호)

- 2011.9.9: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관리조례 제16조 제4항개정(조례 제734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15년 재난관리기금은 총 569백만원을 집행하였고, 2014년(462백만원)에

비해 107백만원 증가함. 집행액 증가원인으로는 메르스 관련 집행액 43백

만원 및 안전마을 구축을 위한 물품구매 17백만원 등이 있음.

○ 주요 지출사항은 풍수해 대비 빗물펌프장 유지관리(69백만원), 관내 하수

시설물 유지관리(329백만원), 자양1배수문 외 7개소 정밀점검 및 군자수문

비 구매(60백만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및 방송장비 교체(41백만원)이며,

○ 그밖에, 안전한국훈련 물품구매(4백만원), 메르스 방역소독비 지출(43백만

원), 폭염 대비 취약계층 지원물품 구매(3백만원), 안전한 마을 구축을 위

한 물품구매(17백만원)에 집행함.

○ 아울러, 그동안 재난관리기금이 자연재난(풍수해, 제설) 위주로 사용하였으

나, 안전한국훈련 및 안전한 마을 구축 관련 물품을 구입함으로써(21백만

원) 기금 사용범위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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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610 462 75.7 710 569 80.1%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관내하수시설물 유지보수 및 하수관로 개선사업(329,305천원)

◦ 저지대 침수취약 주택에 침수방지시설(물막이판, 역지변)을 지원하여

불시 집중호우에 따른 주택침수를 사전에 예방

◦ 중곡제일시장 주변외 2개소 하수관로 확대개량 실시설계

- 빗물펌프장 기전설비 유지관리 및 준설(69,499천원)

◦ 중곡 등 5개소 펌프장 유지에 필요한 장비 구매, 시설 관리, 유지

보수 등에 지출하여 침수 예방

- 자양1배수문 외 7개소 정밀점검 및 군자수문 문비 설치(60,335천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의거 관내 국가하천

수문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구매 및 재난방송용 방송장비 구입(41,180천원)

◦ 자양1동 주민센터 재난방송 장비 교체

- 안전한국훈련 물품구매(4,133천원)

◦ 201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필요한 물품 구입

- 안전한 마을 구축을 물품구매(17,545천원)

◦ 안전한 마을 구축을 위한 특수형광물질 구매

- 재해응급 복구비(47,649천원)

◦ 관내 다중이용시설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소독 및 취약계층

폭염관련 물품지원으로 재난 예방활동 강화

- 지진가속계측기 설치사업(미지출)

◦ 신청사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지진가속계측기 설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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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 고

○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67조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

관리조례

제16조

○ 재난위험시설

보수·보강

○ 재난의 사전

예방 및 응급

조치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안정적 확보

○ 지하주택침수방지

○ 빗물펌프장 기전설비 및

유지관리

○ 빗물펌프장 유지 준설

○ 지진가속계측기 설치

○ 재해응급복구비

○ 광장배수문 등 4개소

정밀점검

○ 완료

○ 완료

○ 완료

○ 미완료

○ 완료

○ 완료

-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 해당사항 없음 -

‘14 해당사항 없음 -

‘15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 20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5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지하주택
침수방지

200,000천원
○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를 대비하

기 위한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매년 사업지출이 필요

상

② 빗물펌프장
기전설비
유지관리

100,000천원 ○ 중곡 등 5개소 펌프장 유지에 필요
한 장비구매, 시설 관리, 유지보수
등에 지출하는 사업으로 매년 사업
지출이 필요

상

③ 빗물펌프장
유지 준설

80,000천원 상

④ 지진가속계측기
설치사업

150,000천원

○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청사에 기
진가속계측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 신청사 설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

중

⑤ 재해응급
복구비

100,000천원
○ 예상하지 못한 재난 발생에 대한

복구비용으로 매년 예비비 차원에
서 필요

상

⑥ 자양배수문 외
5개소 정밀점검

50,000천원 ○ 자양1배수문 외 7개소 정밀점검 상

⑦ 사무관리비
(폭염 등 재난대비)

30,000천원
○ 폭염 등 자연재난 대비 및 재난대

비 훈련 추진
상

합 계 710,000천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없음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없음 없음

타 기금 없음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지적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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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이월액(약 60%)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

67조에 의거(보통세 최근 3년 수입결산액의 평균 1% 적립) 의무적립금

(약 38.5%) 및 이자수입(약 1.5%)으로 재원을 조성함

○ 재원조달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매년 의무적립 기준액을 일반회계에 편

성·적립함 에 재원조달의 안정성은 우수함

○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수입재원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

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별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최근, 복잡·다양한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관리기금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풍수해 대비에 집중되어 있는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를

우리구에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자연·사회 재난(제설, 산불, 감염병, 시설

물 안전관리 등) 및 안전문화운동 활동 등에 사용범위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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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수 입

합 계 1,489 % 1,500 % 1,451 %

전입금 543 36.5 585 39 618 42.6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923 62 891 59.4 813 56

예수금

이자수입 23 1.5 24 1.6 20 1.4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489 % 1,500 % 1,451 %

비융자성사업비 517 34.8 462 30.8 569 39.3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81 5.4

예탁금

예치금 891 59.8 1,038 69.2 882 60.7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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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754 25 34 △9 745 15 36 △21

  노인복지기금 성과분석보고서 (사회복지과)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제17조

- 설치목적: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인의 사회활동 지원

- 설치년도: 1996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Ⅱ. 분석결과

1. 총 평

○ 노인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는 정부 주도하에 노인분들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대한노인회 등 민간기관의 협

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서 이들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노인복지관

련 사업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수행하기위해서는 재원의 조달이 필수적임.

이 경우 민간기관의 자금확보는 한계가 있으므로 안정된 기금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재원의 공급은 향후 노인복지사업의 계속성 여부에 필수적인

요인이며 다행히도 광진구는 안정적인 초기의 적립금 7억원을 바탕으로

가장 보수적이면 가장 안정적인 우량은행인 우리은행에 1년 만기 정기적금

에 예탁함으로 인해 재원의 안전성을 100%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5회계연도 3,300만원의 집행을 100% 시행했으며, 2016회계연도도 100%

집행 될 예정이며 광진구 총 11개 기금중 가장 효율적인 기금운용실적을

기록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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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0 28.9 100 34 33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2014, 2015회계연도 사업비 대비 집행실적이 100%이고 2016회계연도도

목표대비 100% 달성을 이룰 전망으로 100% 집행실적으로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도도 높고 노인복지기금의 존치의 목적에도 매우 부합되는

상황임.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 노인회지원사업 17백만원
- 상반기대한노인회사업비

    지원 : 4백만원
- 경로당지도자수련회지원:

    4백만원
- 하반기대한노인회사업비

    지원 : 3백만원
- 노인체육대회지원: 6백만원

○ 노인교실지원 : 12백만원

○ 노인회지원사업 17백만원
- 상반기대한노인회사업비

    지원 : 4백만원
- 경로당지도자수련회지원:

    4백만원
- 하반기대한노인회사업비

    지원 : 3백만원
- 노인체육대회지원: 6백만원

○ 노인교실지원 : 12백만원

100%

‘15년

○ 노인회지원사업 20백만원
- 상반기대한노인회사업비

    지원 : 4백만원
- 경로당지도자수련회지원:

    7백만원
- 하반기대한노인회사업비

    지원 : 3백만원
- 노인체육대회지원: 6백만원

○ 노인교실지원 : 13백만원

○ 노인회지원사업 20백만원
- 상반기대한노인회사업비

    지원 : 4백만원
- 경로당지도자수련회지원:

    7백만원
- 하반기대한노인회사업비

    지원 : 3백만원
- 노인체육대회지원: 6백만원

○ 노인교실지원 : 13백만원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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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 고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

관리조례

제16조

○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 · 지역사회 발전

○ 노인회 각종 사업지원
- 정기총회 및 지도자 교육
- 노인체육대회 개최비용

○ 노인교실지원
- 11개노인교실 운영자금 지원

완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 없음 -

‘14 없음 -

‘15 없음 -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5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노인회 지원사업 20,600 ○ 예산으로 편성 시 재원조달의
안정성 결여로 지속적인 노인관련사
업의 계속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 필요

상

② 노인교실 지원사업 23,200 상

합 계 33,8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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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없음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없음 없음

타 기금 없음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

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지적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현재 기금은 초기의 적립금 7억원을 우리은행에 1억씩 7개 계좌와 1천만

짜리 3개 계좌 총 10개 계좌에 1년 만기 정기적금에 가입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약 연 2,000만원의 이자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광진비씨카드

사용 적립금이 연 20만원정도 발생하여 기금의 적립의 적정성은 안정성

측면에서 볼 때 매우 건전한 상태임.

○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수입재원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

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별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인구의 급격한 노령화는 사회곳곳에서 여러 현상을 야기하는 바, 현재

대한노인회, 광진노인종합복지관, 대한은퇴자협회등 노인관련 민간 기관에서

수행하는 여러 노인복지관련 지원 사업은 향후 점차 확대될 전망임.

이 경우 재원이 가장 중요한 바, 금리 인하 및 민간기관의 자금 조달의

한계점을 감안해 볼 때 관에서 더욱더 재원의 확보와 더 많은 자금을 조

달해줄 필요성이 증대된 바 노인복지기금의 점차적인 재원의 증액이 조

심스럽게 추진 되야 할 필요성이 도래했다고 본다. 향후 구청 차원에서

도 기금 확대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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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수 입

합 계 783 % 784 % 778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760 97 760 97 754 96.9

예수금

이자수입 23 3 23 3 23 3.0

기타수입 1 0.1

지 출 합 계 781 % 783 % 784 %

비융자성사업비 23 3 31 3 33 3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760 97 753 97 745 97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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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418 44 30 14 1,432 46 36 △10

자활기금 성과분석보고서 (사회복지과)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2004.12.10 :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관리조례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근거

마련

- 2009 : 일반회계 200,000천원 기금 출연

- 2011.11.1 : 주민소득사업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자활기금으로 통합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타기

금 전입금, 자활근로사업 결과 발생한 수익금,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의 자립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성되었음.

○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한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존 유사한 성격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을

통합하여 조기 자금 확보를 통한 업무 효율화를 추구하였음.

○ 기금 통합을 통해 기금조성 목표액을 조기 달성한 바, 지역자활센터의

기능보강과 운영활성화,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융자, 자활공동체 및 자활

근로사업단,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개인 창업자의 전세점포임대자금 대

출등 다양한 자활경로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을 강화함으

로써 선순환적인 복지구현을 위하여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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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0 0 0 20 30 15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 자활근로사업단 지원

- 자업자금 대여 : 20백만원

○ 서울시 자활기금을 대출

- 우리구 자활기금 미대출
97%

‘15년

○ 자활근로사업단 지원

- 임가공사업단 건물임대료

: 20백만원

○ 자활근로사업단 지원

- 임가공사업단 건물임대료

: 30백만원

0%

- 지역자활센터내 [임가공사업단]이 구 자양1동주민센터 건물에 입주하여

사업을 추진 중, 공간이 협소하고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광진구

아차산로 40길 62(자양동)로 이전함에 따른 건물임대료가 당초 20백만

원에서 30백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집행실적 증가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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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 고

○서울특별시

광진구기금 관리

조례제18조

(자활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광진구 저소득주민

의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충당

○- 자활기업의 자업자금 대여

○ 자활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출

○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이차보전

○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등

100 %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기금조성 목표액 : 1,000백만원

- 조성액(2015. 12월말 현재) : 1,432백만원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 없음 -

‘14 없음 -

‘15 없음 -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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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5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자활공동체사업자금대여 - 존치 상

② 자활공동체 등
전세점포 임대지원 3,000천원 〃 〃

③자활사업실시기관지원 - 〃 〃

④ 자활공동체 사업
자금 이차보전등 - 〃 〃

합 계 3,000천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없음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없음 없음

타 기금 없음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ž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지적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주요 재원은 유사기금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의 통합으로

목표액이 달성되었으며, 향후 자활사업 실시기관인 지역자활센터 매출금등

의 자활 기금화 및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관리로 재원조성이 적정할 것

으로 예상됨.

○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수입재원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

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별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등 저소득층의 자립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의

활성화로 선 순환적 복지 구현을 위하여 존치가 필수적인 기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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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수 입

합 계 1,547
%

1,419
%

1462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240 16 40 3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258 81 1,228 87 1,418 99

예수금

이자수입 49 3 44 3 44 1

기타수입 106 7

지 출 합 계 1,547
%

1,419
%

1,462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20 1 30 2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300 20

예탁금

예치금 1,227 79 1,418 100 1,432 98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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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470 22 0 22 492 9 0 9

여성발전기금 성과분석보고서 (가정복지과)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제19조

- 설치 및 조성목적 : 남녀평등 촉진 및 여성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여성발전기금을 설치

- 설치연도 : 2005년

- 목 표 액 : 총 5억원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여성발전기금은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5년

에 설치되어 5억원을 목표금액으로 출연금 4억원과 이자수익금으로 운용

되고 있음

○ 2014년도 여성이 즐겁게 일하는 광진 만들기를 주제로 제19회 여성주간

행사에 기금 8,782천원을 지원하여 유공자 표창, 여성일자리 상담부스

운영, 가정폭력예방 및 출산장려정책 캠페인 실시 등 여성의 사회참여와

권익증진에 기여함

○ 최근 이자율이 2015년 2.19%, 2016년 1.85%로 매년 낮아지고 있어 양성

평등기금의 확보를 위한 재원 조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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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9 9 100% -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2014년 양성평등기금의 이자수익금으로 여성주간행사 8,782천원을 지원

하여 여성권익 증진과 여성복지 향상에 기여하였음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 여성주간행사(10백만원) ○ 여성주간행사(9백만원) 9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서울특별시광진구

기금관리조례제19조

남녀평등촉진과

여성 정책의 원활한

추진

○ 여성권익증진 사업

○ 여성단체육성및사회참여활성화

○ 여성복지 증진 사업

○ 여성의 복지증진 및 요보호

여성의 발생예방을 위한 사업

상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현재 기금 4억7천만원을 적립한 상태로 기금재원 목표액(5억원) 대비 93.8%로

조성되었으며 이자 수익금으로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목표액 달성이후 이자수익금으로 양성권익증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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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 없음 -

‘14 없음 -

‘15 없음 -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5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양성평등촉진, 여성안전

여성사회참여 지원 사업
-

○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정책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필요함

상

합 계 -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없음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없음 없음

타 기금 없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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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

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지적사

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익으로 이루어져 있음

- 재원의 성격 : 구 출연금 및 이자수익

- 재원의 규모 : 492백만원

- 출연금 현황

총 액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4년

4억원 1억원 0 1억원 1억원 1억원 0

○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수입재원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

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별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여성발전기금은 2005년 1억원, 2007년 1억원, 2008년 1억원, 2009년 1억원

총 4억원을 적립하였으나 2010년 이후 부터는 구의 재정사정으로 예산

에 편성하지 못하고 적립금의 이자만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 최근 이자율이 2015년 2.19%, 2016년 1.85%로 매년 낮아지고 있어 양성

평등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및 여성권익증진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구 출연금 지원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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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수 입

합 계 473
%

479
%

492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468 98.9 464 97.0 470 95.5

예수금

이자수입 5 1.1 15 3.0 22 4.5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473
%

479
%

492
%

비융자성사업비 5 1.1 9 1.9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4 0.8

예탁금

예치금 464 98.1 470 98.1 492 100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 38 -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779 3,242 2,679 563 1,342 2,672 3,000 △328

중소기업육성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일자리경제과)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1995 설치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제20조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15년도 30억 규모로 지원계획 하였으나 서울시 및 중소기업청의 대규모

저금리 자금 자원으로 구 기금 신청업체 감소하였음.

- 30억중 27억 집행 (목표율 대비 89.3%)

○ 메르스 피해업체를 돕기 위하여 기금을 긴급 추가지원하는 등 기금을 탄력

적으로 운용하였음. (6개업체 5억원 지원)

○ 기금신청시 위탁은행,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협조하여 사전 심사

진행으로 융자 실행률을 높이고 및 대출기간을 단축하였음.

○ 현재 기간도래 채권중 미수채권없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중소

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업경영 자립도를 높이고, 운영자금 해소에 기여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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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502 3,110 124 3,000 2,679 89.3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의 성장과 경영안전을 돕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목적으로 설치되었음.

○ 관내 중소기업체가 낮은 금리로 기금을 융자받아 경영안전에 도움을 받고

있으며, 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이라는 기금의 설치 목표에 맞게 운용되고 있음.

○ 향후 더 많은 기업들이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등

기금 융자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함.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사업 2,502백만원
○ 18개 업체, 3,111백만원 124%

‘15년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사업 3,000백만원

∘ 24개 업체, 2,679백만원 89.3%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서울특별시

광진구기금

관리조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기업의 성장과 경영안정

지원및기업경쟁력제고

○중소기업 자금 융자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등)

중소기업 경영 운

용에 필요한 자금

저리 융자하여

경영안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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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 없음 -

‘14 없음 -

‘15 없음 -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5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중소기업육성
기금융자사업

3,000백만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지원에 필요한 사업임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없음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없음 없음

타 기금 없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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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

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지적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 : 융자금 원금수입, 이자수입, 예치금회수

○ 재원의 성격과 규모

- 융자금의 상환기간이 도래하여 회수한 원금(2, 8월)과 1.5%의 이자수입
(2, 5, 8, 11월)이 기금수입의 주요 재원임

- 현행대로 융자금 회수 및 이자 수입을 통한 기금 환원 방식으로 운용
함이 적합

○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수입재원을 중장기적으로 충분

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

(별첨: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업의 융자수요를 충족하고 기금 융자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소기업

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중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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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수 입

합 계 4,562 % 3,890 % 4,021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2,780 61 3,209 82.5 3,220 80.1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731 89 646 16.6 779 19.4

예수금

이자수입 51 1 35 0.9 22 0.5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4,562 % 3,890 % 4,021 %

비융자성사업비 8 0.1

융자성사업비 3,908 85.7 3,111 80 2,679 66.6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646 14.2 779 20 1,342 33.4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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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889 259 447 △188 701 280 508 △228

식품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보건위생과)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관리조례 제정(‘02.12.20, 조례 338호)

-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정(‘03.1.1, 규칙 247호)

○ 설치목적 : 식품위생의 수준향상과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

○ 설치연도 : 2001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식품진흥기금의 주된 사용용도는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관련 융자·지원이며 2014년에는 시설개선자금 80,000천원(1개소), 모범

음식점 육성자금 100,000천원(3개소)로 1억 8천만원, 2015년에는 시설개선

자금 110,000천원(2개소), 150,000천원(3개소)로 2억 6천만원으로 다소 융자

업소가 늘어나는 추세임.

○ 그간 융자사업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에 따라, 기금 수입보다 지출이

많이 발생하였으나, 완급조절을 통한 사업추진으로 기금운용 건전성 유도.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식품위

생과징금’ 및 ‘건강기능식품과징금’ 등으로 조성하고,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

해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식품위생 및 구민건강 증진관련 사업의 안

정적인 수행과 탄력적인 예산집행을 통한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금으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44 -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494 381 77 489 446 91.2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적극적인 목적사업 추진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특히

음식문화개선사업인 ‘음식점 나트륨사용 줄이기 사업’은 주민의 호응 속

에 사업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남은음식 싸주기 사업은 지양하고

온차림 반차림 실천업소 권장하는 등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 추진을 진행하고 있음.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식품진흥기금 융자(300백만원)

○음식문화 개선(40백만원)

○우수모범업소 심의지원(48백만원)

○위생감시원 활동지원(82백만원)

○식품위생업소 교육·홍보(24백만원)

○식품진흥기금융자(180백만원, 4개소)

○음식문화 개선(34백만원)

○우수모범업소 심의지원(39백만원)

○위생감시원 활동지원(94백만원)

○식품위생업소 교육·홍보(34백만원)

77%

‘15년

○식품진흥기금 융자(300백만원)

○음식점나트륨사용줄이기(30백만원)

○우수모범업소 심의지원(47백만원)

○위생감시원 활동지원(74백만원)

○식품위생업소 교육·홍보(38백만원)

○식품진흥기금융자(260백만원, 5개소)

○음식점나트륨사용줄이기(37백만원)

○우수모범업소 심의지원(40백만원)

○위생감시원 활동지원(76백만원)

○식품위생업소 교육·홍보(33백만원)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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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표달성 비고

○식품위생법

제89조

○광진구기금관

리

조례 제21조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수준 향상사

업추진을 통한 주

민 건강증진에 기

여

○음식점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

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관련교육 ·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 활동지원 사업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 지원 등

적정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 식품진흥기금 관리 부적정
2010년 사항

지적

‘14 해당사항 없음

‘15 해당사항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식품위생법 제89조에 의거 식품위생 및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식품진흥기금이 설치 및 운용되고

있는 바, 현재의 목적사업이 목표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목적사업 변경

은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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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4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융자

300,000천원

탄력적, 신축성 운용이 어려우며,
경기불황 등으로 시설개수를 원하는
업소가 적어 목적사업 수행에 어
려움예상.

상

② 음식문화 개선 40,000천원 목적사업의 일관성 있는 추진 중

③우수·모범업소 발굴
및 지원

48,350천원 “ 중

④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운영

82,020천원 “ 중

⑤식품접객업소 점검
및홍보

24,000천원 “ 중

합 계 494,370천원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없음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없음 없음

타 기금 없음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지적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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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이 기금목적사업과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는지 판

단할 수 있도록 재원의 성격 및 규모 등을 정리하여 작성

재원구분 재원의 성격 규 모(2015년도)

시비

보조금

· 과징금 징수교부금
(시: 40%, 구: 60% 귀속)
· 자치구 위생평가인센티브 교부금 등

131,242천원(50.6%)

20,400천원(7.7%)

시 교부금은 식품진흥기금

계획변경 편성사용

기금운용

수익금
· 예금 이자수입
· 융자금 회수금(이자포함)

27,786천원(10.8%)
79,685천원(30.9%)

○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수입재원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

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별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식품위생과징금 징수액의 경우 2014년

167,902천원, 2015년 131,242천원으로 최근 증가추세였으나 2016년 8월부

터 개정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중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소유예

의 경우 영업정지 6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로 현재 30일에 비해 과징

금 징수액 감소예상.

○ 최근 특수․시범사업 확대실시로 타 기금에 비해 사업비지출이 많아 기금

고갈 우려로 융자사업 중심으로 기금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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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3 ‘14 ‘15 비고

수입

합 계 1,035
%

1,271
%

1,148
%

전입금

보조금 10 1 38 3 20 1.8

차입금

융자금회수(이자포함) 322 31.2 243 19 79 6.9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609 58.9 808 64 889 77.4

예수금

이자수입 17 1.7 11 1 27 2.4

기타수입 75 7.2 167 13 131 11.5

지출

합 계 1,036
%

1,271
%

1,148
%

비융자성사업비 65 6.4 84 6.6 186 16.2

융자성사업비 50 4.8 180 14.2 260 22.6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110 10.7 117 9.2

예탁금

예치금 808 78.1 889 70 701 61.1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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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말

조성액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411 81 78 3 488 43 80 ⧍37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성과분석 보고서(청소과)

Ⅰ. 기금운용 개요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제22조

○ 설치목적 : 환경미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환경미화원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여

○ 설치년도 : 1995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Ⅱ. 분석결과

1. 총 평
○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 향상을 목적

으로 환경미화원 자녀 중 교육부 장관이 인가한 대학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에게 무이자로 대여하고, 재원은 상환금 및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있음.

○ 2015년도에 상·하반기 2회 총22명에게 77,684천원(상반기 11명 41,634천

원, 하반기 22명 36,050천원)을 대여하였으며, 2015년도 학자금 대여

기금 운용에 따른 수입은 학자금 상환금 65,446천원과 이자수입 15,371

천원으로 총 80,817천원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80 51 64% 80 78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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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근로복지 향상

- 후생복지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환경미화원 근로능력 향상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 학자금대여사업

(80백만원 , 20명 )
○ 학자금대여사업

(51백만원 , 14명 )
64%

‘15년
○ 학자금대여사업

(80백만원 , 20명 )
○ 학자금대여사업

(77백만원 , 22명 )
97%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제22조

- 광진구 환경미화원
후생복리 증진

○ 환경미화원 대학생자녀에 대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
달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재직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함으로써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함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 해당사항 없음 -

‘14 해당사항 없음 -

‘15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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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5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학자금대여 사업 78백만원 신축적 집행, 안정성 상

합 계 51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없음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없음 없음

타 기금 없음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

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및 규모

- 2015년도 예치금 : 410,795천원

- 학자금대여 상환금 : 65,446천원

- 이자 수입금 : 15,371천원

○ ’13년도 ~ ’15년도 수입과 지출 실적 : 「별첨」 참조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환경미화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보다 많은 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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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3 ‘14 ‘15

수 입

합 계 420
%

462
%

462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51 12 73 16 66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358 85 382 83 411

예수금

이자수입 11 3 7 1 15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421
%

462
%

462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64 15 51 11 78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356 85 411 89 414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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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560 1,173 841 332 892 1,212 1,278 △66

도로굴착복구기금 성과분석보고서(도로과)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1999.05.31 : 광진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 2002.12.20 :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제정

- 2003.01.01 :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

- 2013.10.08 : 2014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수립

- 2014.10.01 : 2015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수립

- 2015.03.16 ~ 2015.12.16 : 2015년 관내 도로굴착복구공사(연간단가) 시행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15년 기금은 굴착도로 복구 및 굴착으로 인해 노후된 도로 정비를 위해

사용되었으며, 기금운용 계획(1,265백만원) 대비 집행실적(841백만원)

비율은 66%임.

- 전년대비 노후도로 정비면적은 증가(88㎡→ 137㎡)하였으나, 도로굴착

물량이 감소(1,887개소 32,081㎡→ 1,820개소 23,053㎡)함에 따라 기금

집행률이 감소함.

○ 기금의 운용은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 운용계획 수립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수입 증가를 위해 단기 정기적금을 활용하여 이자수입으로

14백만원을 확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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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기금으로 추진중인 도로굴착복구사업은 유관기관 및 주민의 도로굴착

공사 신청내용에 따라 연도별 사업규모가 결정되므로, 일반예산으로

편성할 경우 복구물량 증·감에 따른 사업비 변경이 제한되어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복구도로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치가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131 1,228 108 1,265 841 66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 굴착복구사업

(1,131백만원)
○ 굴착복구사업

(1,228백만원)
108%

‘15년
○ 굴착복구사업

(1,265백만원)
○ 굴착복구사업

(841백만원)
66%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사업효과 : 신속한 굴착도로 복구 및 굴착으로 노후된 도로를 정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사업추진 내용

▪도로굴착공사 복구 : 335개소, 면적 34.3a

▪노후도로 정비 : 4개소, 면적 137.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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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 치 목 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서울특별시

광진구기금

관리조례

도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리하
여야 할 도로에 대한 굴
착복구공사 및 사후 도
로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함

○ 도로굴착공사 시행도로 복구 및
도로정비공사

○ 도로굴착공사장점검및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 운영

○ 도로 굴착 공사장 현장점검 및
지도 ·감독 인건비 및 기타

100%
(굴착복구
관련 사업
에만 기금
사용)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상

- 2014년 기금사업 내용은 굴착도로 복구, 굴착으로 인한 노후도로 정비, 굴

착공사장 현장 점검을 위한 감독인건비 등으로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함.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전문가 참여 없음(내부감사)

민간위원

위촉(3명)

‘14년 -

‘15년 -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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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 존치의 필요성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4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도로굴착복구 841백만원

당해연도 유관기관의 도로굴착공사

신청시 징수되는 기금으로, 굴착도

로를 신속히 복구하고 복구된 도로

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에 100%로

사용되고 있으며, 도로굴착공사 신청

내용에 따라 사업규모가 달라지는

특수성(신축적 집행 등)이 있어, 일

반예산으로 편성· 관리하는데 어려

움이 있음

상

합 계 841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없음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없음 없음

타 기금 없음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

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은 도로법 제91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 서울특별시 광

진구 기금관리조례 제24조에 따라 조성하였으며 그 구성요소는 도로굴

착복구기금 사업수입, 이자수입, 전년도 이월금으로 이루어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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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수입 : 2015년 도로굴착복구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도로굴착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1,159백만원)

- 이자수입 :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의 이자 수입(14백만원)

- 전년도 이월금 : 2014년 지출하고 남은 금액 이월(560백만원)

○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수입재원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

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별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6. 향후 조치계획

○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하매설물의

유지관리에 따라 굴착되는 도로를 적기에 복구하기 위해 운영중인 기금으로,

향후 수시로 진행되는 굴착 도로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연도별 계획을 수립

하여 계속 유지, 운영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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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수 입

합 계 1,656
%

1,788
%

1,733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848 51 365 21 560 32

예수금

이자수입 32 2 24 1 14 1

기타수입 776 47 1,399 78 1,159 67

지 출 합 계 1,656
%

1,788
%

1,733
%

비융자성사업비 1,291 78 1,228 69 841 49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365 22 560 31 892 51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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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71 412 - 412 483 167 317 △150

옥외광고정비기금 성과분석보고서 (도시디자인과)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조례 제26조

- 설치 및 조성목적 :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광고물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 설치년도 : 2014년 8월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광고물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14년 8월 설치되어 2015년도까지

기금 예치를 하였으며, 2016년부터 본격적인 사업(간판 개선사업,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용역)을 실시 예정

○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6조의2(옥외광고 정비기금의

설치)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으로

조성하고, 광고물 등을 정비하고 경관 개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근래 증가하고 있는 불법광고물(현수막)등을 정비하고 무분별한 간판들을

개선하기 위해 기금으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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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 - - - -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해당사항 없음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108%

‘15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66%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해당사항 없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 치 목 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6조의2

○광진구기금관리

조례 제26조

아름답고
쾌적한
생 활 환 경 을
조성하고
광고물등을
정비

- 광고물등의 정비, 경관 개선
(간판 개선 사업 등)

-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 불법 광고물 정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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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년 해당사항 없음

‘14년 해당사항 없음

‘15년 해당사항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5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간판개선사업 -

무분별한 불법 간판 난립으로 지저

분한 거리를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필수 사업

상

②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용역

-

불법현수막 정비를 주말에도 실시함

으로 보다 더 아름다운 거리 환경 조

성할 수 있음

상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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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없음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없음 없음

타 기금 없음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

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이 기금목적사업과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재원의 성격 및 규모 등을 정리하여 작성

재원구분 재원의 성격 규모(2015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증지수입 19,468 (4%)

기타수수료 1,770 (0.3%)

이자수입 4,356 (0.9%)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0,895 (2.2%)

과태료 169,191 (35%)

기타수입 6,300 (1.3%)

예치금 71,734 (14.8%)

기타회계전입금 200,000 (41.3%)

○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수입재원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

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별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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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월 1회 이상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 등으로 기금 재원 확보 및 불법현수

막 게첨 억제 유도

○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6조의2(옥외광고 정비기금의

설치)에 따라 설치 되었으며, 우리 구의 경우 2016년 구의동 미가로 등

노후 불량 간판등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간판 등을 정비하

며 추후 심의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건대 맛의 거리, 양꼬치 거리등 점진

적으로 간판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품격 있는 거리를 조성하고

도시미관을 향상함으로써 상권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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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수 입

합 계
% %

483,714
%

전입금 200,000 41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71,734 14

예수금

이자수입 4,356 1

기타수입 207,624 43

지 출 합 계
% %

483,715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483,715 100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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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장학기금 성과분석보고서 (교육지원과)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광진장학회』설립 -------------------------------------------------- 1996.10.16

-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조례』제정 --------------------------------- 2005.11.17

- 『광진구 장학위원회』구성 ----------------------------------------- 2006. 2.14

-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조례』전부 개정 --------------------------- 2012.11.28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475 433 42 391 1,866 434 43 391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2005년 ‘광진구장학기금관리 조례’를 제정, 장학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4명에게 42,485천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음

○ 또한 장학기금 확충을 위하여 15년에 구출연금 414,710천원을 조성하였고

민간기탁금도 꾸준히 발생하여 기금운용수입의 하락에 대비할수 있었음.

○ 현재 기금예치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은행 이자율이 지속적으

로 낮아지고 있어(2014년 2.48% → 2015년 1.85%) 향후에는 장학금 지급

대상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민간기탁금 조성 등 장학기금 확충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재원 조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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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43 43 100% 45 42 93%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 광진장학금 지원

(43백만원, 24명)

○ 광진장학금 지원

(43백만원, 24명)
100%

‘15년
○ 광진장학금 지원

(45백만원, 25명)

○ 광진장학금 지원

(42백만원, 24명)
93%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2015년 : 지속적인 이자율 감소에 따라 장학생 지원규모는 전년도와

동일(24명 지원)하였고 장학생 선발자 중 하반기에 교육비지원 중복

수혜자 1명 발생하여 장학금 지급금액이 감소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관리 조례

○ 장학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관내 성적이
우수하거나 저소득
가정의 고등학생
등에게 장학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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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 해당없음 -

‘14 해당없음 -

‘15 해당없음 -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4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광진구 장학사업 43,200천원

장학기금은 당초 민간 기탁금으로 조성

되어 운영되어 왔으며 구출연금과기탁

금이 꾸준히 적립되고 있어 기금으로

관리함이 타당함

중

합 계 43,200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없음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없음 없음

타 기금 없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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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2015년 기금 조성액 : 1,863,350천원

- 외부기탁금 : 778,350천원

- 구 출 연 금 : 1,085,000천원

(’08년 300,000천원, ’09년 200,000천원, ‘14년200,000천원, ‘15년385,000천원)

○ ‘광진구장학기금관리 조례’에 의해 구출연금, 외부기탁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외부기탁금의 경우 장학사업에 관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서 장학금으로 기부(2015년 5,000천원)

○ 광진구장학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이자수입)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ㆍ운용하고 있으며, 장학금은 운용기금 내에서 지급하고 있음.

○ 2013년도~2015년도 수입과 지출 실적(「별첨」표4-1 참조)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인재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운용하고 그 수입을 바탕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기에 장학기금은

존치하여야 함.

○ 기금조성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많은 학생들

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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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수 입

합 계 1,255 % 1,519 % 1,909 %

전입금 200 13.1 385 20.2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160 92.5 1,210 79.7 1,476 77.3

예수금

이자수입 49 3.9 38 2.5 43 2.3

기타수입 45 3.6 71 4.7 5 0.2

지 출 합 계 1,255 % 1,519 % 1,909 %

비융자성사업비 44 3.5 43 2.8 42 2.2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210 96.5 1,476 97.2 1,867 97.8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